
고 시

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 호2011- 6

정보통신공사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 행정24

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년 월 일2011 3 23

서울전파관리소장

행정처분내역□

가 처분대상.

처분내용 정보통신기술자 업무정지 개월1) : 6

o 2011. 04. 01. ~ 2011. 09. 01.
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2)

정보통신공사업법 제 조24ｏ 공사업등록증 대여금지( )

처분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3) : 68 ( )

처분일자4) : 2011.3.23.

성 명 주 소

김 종 성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번지 미영 동 호1147 APT 103 101

김 경 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번지 우성 동 호96 APT 211 1405

김 경 희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293-12

윤 삼 훈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번지 덕정주공 단지 동 호121-2 2 APT 201 1602



나 처분대상.

처분내용 정보통신기술자 업무정지 개월 일1) : 4 15

o 2011. 05. 01. ~ 2011. 09. 15.
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2)

정보통신공사업법 제 조24ｏ 공사업등록증 대여금지( )

처분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3) : 68 ( )

처분일자4) : 2011.3.23.

다 처분대상.

처분내용 정보통신기술자 업무정지 개월 일1) : 1 15

o 2011.04. 01. ~ 2011. 05. 15 .
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2)

정보통신공사업법 제 조24ｏ 공사업등록증 대여금지( )

처분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3) : 68 ( )

처분일자4) : 2011.3.23.

성 명 주 소

문 선 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번지 매탄위브하늘채 동 호1352 107 1601

성 명 주 소

이 규 연 인천시 부평구 갈산 동 번지 하나 동 호2 362 APT 102 108


